
「평창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심 사 경 위

가.제안일자 및 제출자 :2010.03.26 (금)평창군수

나.회부일자 :2010.04.05 (월)

다.상정일자 :2010.04.05 (월)제168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특위 상정·가결

2.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자 :민원봉사과장 김비호)

가.「교통안전법」 제17조 규정에 따라 지역의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정책과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창군 교통

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나.본 조례의 목적에 대하여 규정함 (안 제1조)

다.평창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기능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2조)

라.평창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규정함 (안 제3조)

마.다른 조례의 개정에 관하여 규정함 (부칙 제2조) 가.'08.9.12.

3.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가.본 제정 조례안은 교통안전법 제13조에 따라 지역별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정책과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나.건설교통부에서 시달된 표준안을 참고하였으며,기타 본 조례제정에

있어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4.질의 및 답변요지 :없음

5.심사결과 :원안가결

6.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7.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붙임】평창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1부.


